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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자  2015.   10.   29.

수    신  각 시·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   조 

제    목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관련「약제 감수성검사 결과」제출방법 안내 

1. 관련근거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기준부-1321호(2015. 10. 27)
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(일반원칙) 
신설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병(VRE 등)에 대한「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역학자료 
On-Line 제출시스템」오픈을 안내하여왔습니다.(* 메르스(MERS) 관련으로 요양기관 
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연기한 바 있음)

3. 이에 대한 자료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오니, 귀 회 소속회원들이 
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-    다     음    -

가. 요양기관 자료제출 경로
   ○ 요양기관 업무포털(http://biz.hira.or.kr)/신청 및 자료제출/ 약제감수

성검사 결과제출

나. 자료제출 시스템 오픈 및 제출시기
   ○ 시스템 오픈일: 2015년 11월 1일
   ○ 제출시기: 전전월에 발생한 결과를 매월 20일까지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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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- 최초 자료제출: ’15.10월 진료분 자료→’15.12월 20일까지 제출
     - ’14.9.1(급여기준 고시 시행일)~’15.9월 진료분 자료→ 요양기관 

업무부담 고려 ’16.12.31까지 순차적으로 제출토록 유예기간 부여

다. 자료제출 방법: 붙임자료 참조

  

붙임: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관련「약제감수성검사결과」역학자료 제출방법안내 1부. 
끝.

 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